
         1. 기획예산과-14355(2015. 09. 30. 구청장방침)호와 관련입니다.

2. 주민복리증진을 위한 자치법규 제·개정 정비 추진에 따라 최근 2년 이내 

제정된 서울시 및 타 자치구 조례 30개를 대상으로 우리구 도입 필요성 및 적정성에 대한 

검토결과를 통보하니,

3. 조례 제정이 가능한 소관부서에서는 자체 조례제정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불가 25개 조례 소관부서에서는 주민복리증진을 위한 조례 제·개정임을 

감안하여 소관국장 재검토를 거쳐 붙임 검토의견서를 2016.1.29(금)까지 기획예산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자치법규 제·개정 정비 검토결과  1부

     2. 1차 검토의견서(30개조례) 1부.  

     3. 자치법규 제·개정 검토의견서(양식) 1부.  끝.

구민이 주인되는 희망강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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